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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의 급격

한 증가,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감소,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확대 등 각종 근

로조건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던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크게 부

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 노동시장의 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

표인 고용, 임금 등에 대한 각종 노동통계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

구조의 중장기적 변화 및 노사관계 당사자, 정책입안자의 절실한 요

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

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및 임금에 한정하여 현재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에서는 현재 고용에 대한 조사통계로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매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기된다. ① 1998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비록 최근에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만 거의 대

부분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 또는 소득불평등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상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향후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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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소득에 대한 부가조사를 정착시키고, 소득도 근로소

득 및 비근로소득으로 세분하여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현재 이들 조사통계의 가

중치는 지역․성별로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지역․성

에 한정하여 부여됨으로써, 특히 표본개편을 전후하여 가중치가 고

려되지 않는 계층 예컨대, 연령계층 및 학력수준별 시계열이 단절되

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규모추정이 가

능한 연령계층 및 학력수준까지 포함한 보다 세분화된 가중치를 부

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지역 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 등 통계기법의 개발을 통한 지역별 실업통계 생산

도 요구된다. ③ 이들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현재 부정기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노동현안

(예; 비정규직, 청년층실업 등)뿐만 아니라 향후의 새로운 요구(예; 

노동조합원 여부)에도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지출에 대한 조

사통계인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각각 매월 및 5

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

이 제기된다. ① 현재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출과는 달리 소득에 대한 조사는 임

금근로자가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가구에 대한 소득의 대

표도는 2000년 현재 약 3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가계조

사｣ 조사대상의 제약 때문에 전국 가구의 소득/지출에 대한 객관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조사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여전히 농․어가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가계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

상으로 하면서 소득/지출을 모두 조사하는 ‘전국가계조사’로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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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② ｢도시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종횡

단면적으로 결합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그다지 지출하지 않고서도 매

우 양질의 노동패널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계청은 이

러한 자료를 생산하여 연구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계조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불응답(unit non- 

response)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imputation)의 공표뿐만 아

니라 표본관리방식의 변경 및 국민 일반의 조사협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조사통

계로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기

된다. ① 사업체조사인 노동부의 조사통계는 조사대상(예; 산업, 규

모, 고용형태)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산업은 

가사서비스업(산업대분류 S), 국제및외국기관(T)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N), 국․공립

의 교육기관(N)․학교(O)․병원(P)․도서관(Q)도 제외되어 있다. 둘

째, 비록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의 확대로 조사대상 사업체규모가 점

차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조사통계는 여전히 5인 이상으로 한

정되어 있다. 셋째, 특히 조사대상 고용형태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사대상의 한계 때문에 전

체 임금근로자에 대비한 노동부 조사통계의 대표도는 2000년 현재 약 

58.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부 조사통계는 모든 산업, 모

든 규모,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하도록 점진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

면서 조사항목이 사실상 중첩되는 조사통계(특히 임금 및 노동비용)

를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②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

는 각종 사업체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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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표본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체기초통계조사｣ 이외에 거의 시차 없이 관리되고 있는 고용보험

DB, 공무원연금DB, 사립학교교직원연금DB 등 양질의 자료를 활용

하여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거나 이탈된 표본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부의 사업체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사업체수량조사 및 사업체가격조사

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① 비록 ｢매

월노동통계조사｣는 시의성 확보 및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의 다른 통계자

료로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이를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통

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은 모두 

민간부문의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현재 

별도의 조사통계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부문(예; 민간부문 비상용근

로자, 정부부문 전체)부터 시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

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칭 ‘전국임금구조조사’로 통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별 조사에 따른 중첩적인 조사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조사통계 이외에 행정적으로 전수 조

사되고 있는 양질의 노동관련 통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기된다. ① 노동부의 해당 부서에서 노동정책 

수립 및 평가를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특히 노사관

계/인적자원관리 역의 전수 조사되고 있는 각종 행정통계들(예; 노

동조합, 임금교섭, 산업재해 등)도 체계적인 지침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의 생산․관리․활용이 필요하다. ② 또한 행정적으로 전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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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고 있는 양질의 노동관련 통계(예; 4대 사회보험 및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Data Base 등)도 연구자

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

끝으로, 비록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양질의 노

동통계 생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동관련 조사

통계의 통계적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

(예;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no input, no output). 그러나 

통계적 대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양질의 노동통계의 

생산은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근거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은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제1장 머리말 1

제1장

머리말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임금수준의 감소,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확대 등 각종 근로조건

도 이전 시기에 비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직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 던 노동시장의 급격

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구조 및 그 변화

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적 대표성 및 시의성이 높은 노동

통계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에게도 절실하게 요구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 임금 등에 대

한 각종 노동통계는, 최근에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장

기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포착하거나 노사관계 당사자 및 정책

입안자의 현실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법 제2조에서는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資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

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노동통계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유인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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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단기적 충격 

및 중장기적 구조변화를 정확․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노동통계의 

생산이야말로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인 정책수단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통계에서 1차적인 통계 즉 

원자료(raw data)를 생산하고 있는 각종 조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통계의 여러 역 중에서 가장 핵

심적인 고용 및 임금통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정한다.

그 동안 노동통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없지는 않았다. 정기준

(1990),  강순희 외(1999), 강석훈 외(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주된 분석대상은 정기준(1990)의 경우 노동부가 생산하

고 있는 각종 조사들의 표본추출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강순희 

외(1999) 및 강석훈 외(2000)에서는 노동통계의 여러 역 중에서 고용

통계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동통계 전

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노동통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노동시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구조적 변화가 현행 노동통계에서 제

대로 조사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동관련 주요 조사통계의 조사개요, 즉 조사

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노동관련 

조사통계에서 가구조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

한 제5장에서는 노동관련 조사통계에서 사업체조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

약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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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통계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노동통계에 과연 어떠

한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외환위기와 노동공급 및 수요의 중장기적인 변

화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외환위기와 노동통계

일반적으로 다양한 충격요인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충격요

인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그 효과가 증폭되거나 상쇄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효과의 크기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충격에 대한 예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97년 말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외환위기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미

쳤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 으

며, 새롭게 부각된 각종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수립․

평가하는데 기존의 노동통계는 과연 어느 정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

는가를 몇 가지 사례들(예; 비정규직, 소득격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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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외환위기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비

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소위 ‘비정규직’이 새로운 노동현안으로 부각되

었다.1) 그러나 이들 근로자의 규모 또는 각종 근로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없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규모․각종 근로

조건에 대한 실태 및 정책수단을 둘러싸고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논란을 통하여 통계적 대표

성 및 시의성이 높은 노동통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 8월 이후 매년 1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

하여 비정규직 규모 및 각종 근로조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구조사 이외에 노동부에서도 사업체조사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02년에 ｢비정규

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 시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매년 1회 조

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소득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

어 새로운 경제․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에 

앞서 소득불평등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가능케 할 대표성 및 시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만한 기초자료는 여전히 생산되고 있지 않다.2)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립․평가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와 같은 주요한 기초통계의 부재를 인식하여  통

계청에서는 단계적으로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 확대와 소득조사 

추가, 노동부에서는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 향후 매년 1회 실시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라는 예측치 못한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의 교란은 기존의 노동통계조사가 지니고 있었던 각종 문

제점들을 크게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노동통계도 대

공황 직후에 획기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에 

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안주엽․조준모․남재량(2002) 참조.

2) 소득분배와 관련된 개별 조사통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정진호 외(2002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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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다.3)  

향후 노동통계는 적어도 통계적 대표성을 둘러싼 노사관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통계의 생산 및 이용과정에 학계 전문가뿐만 아

니라 이들의 참여를 통한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2절 노동공급측면의 중장기적 변화

우선, 노동공급 측면의 중장기적 변화로서 노동력 구성의 변화, 노동

력 규모의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노동력구성의 변화내용은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고학력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지난 30년간 노동력구성의 변화는 <표 2-1>에 나타

나 있다. 특히 고령층인구의 비율은 지난 1970년의 3.1%에서 2000년에

는 7.2%로 높아져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7% 기준)로 진입하

다. 그리고 고령층인구의 비중은 2009년에 14.4%(고령사회 14% 기준), 

2026년에 20.0%(초고령사회 20% 기준)로 추계되어 다른 선진국에 비하

여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구성의 여성화를 경제활동참가율로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의 39.3%에서 2000년의 48.3%로 9.0% 포

인트 높아졌지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1970년의 77.9%에

서 2000년의 74.0%로 3.9% 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노동력구성의 고학력

화를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초대졸이상의 비율로 살펴보면 1975년의 

5.5%에서 2000년 24.3%로 무려 18.8% 포인트 높아졌다.

3) 대공황기의 고용통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mployment 

Statistics)의 권고 및 그 이후의 노동통계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Haltiwanger, 

Manser & Topel(1998) 및 BLS(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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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노동시장의 중장기적 변화

(단위 : %)

고령층

(65세이상)

인구비율

초대졸이상

인구비율

(2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SOC 및 

서비스업

취업비율남성 여성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3.1

3.5

3.8

4.3

5.1

5.9

7.2

 -

 5.8

 7.7

10.2

14.1

19.7

24.3

77.9

77.4

76.4

72.3

74.0

76.5

74.0

39.3

40.4

42.8

41.9

47.0

48.3

48.3

35.3

35.2

43.5

50.6

54.5

64.0

68.9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각년도.

둘째, 노동력 규모의 변화는 전체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로서 파악

할 수 있는데, 지난 1950년대말∼1960년대초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1980년대 중반에 마감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2023년에 50,683

천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한 이후 감소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5∼64세 기준)도 2024년에 34,769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공급 측면의 주요한 변화로서 근

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이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진 시장에서

의 위험을 근로자와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더

욱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에 따른 

기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정년고용에 대한 가치부여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력구성의 변화, 노동력규모의 변화,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 등은 노동시장 전체의 취업구조 및 고용형태 뿐

만 아니라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 특히 고용 및 

임금관리에도 크게 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사통계에서는 조사항목이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조사대상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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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제대로 포착되고 있지 않다.

제3절 노동수요측면의 중장기적 변화

노동수요 측면의 중장기적인 변화로서 성장률의 둔화, 세계화의 진전, 

기술진보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노동수요가 생산물시장

에 대한 파생수요임을 고려하면 성장률의 둔화 및 세계화의 진전은 이

전 시기에 비하여 노동수요의 증가율을 낮추고 또한 그 변동폭을 크게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생산물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기

업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추구하도록 강제하고 이는 개별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예;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전체 노동시장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4)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 등 생산기술의 변화 즉 기술진보는 노동수요

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에 

향을 미친다.5)

그러나 비록 이들 요인이 노동수요 및 그 변화에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쉽게도 기업의 노동수요 실태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는 개별 기업체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 및 시의성을 지

닌 정부의 조사통계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노동부의 개별 부

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조사통계(예;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근로시간 실태조사｣ 

등) 또는 보고통계(예; ｢노동조합조직 현황｣, ｢노사분규 현황｣ 등)가 있

지만, 정책목적상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

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6)

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樋口美雄(1996) 참조.

5)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강순희․전병유․최강식(2002) 참조.

6)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통계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년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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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노동통계 조사 현황 

본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노동통계 특히 조

사통계를 중심으로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와 같은 노동관련 각종 조사통계의 조사개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은 현재 이들 조사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하고 향후의 개선방안 도출을 가능케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85년 제160호 협약 즉 노동통계협약에 따르

면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노동통계들(즉, 

①경제활동인구, 취업, 실업, ②경제활동인구의 구조 및 분포, ③임금 

및 근로시간, ④임금의 구조 및 분포, ⑤노동비용, ⑥소비자물가, ⑦가

계 지출 및 수입, ⑧산업재해 및 직업병, ⑨노동쟁의행위)을 정기적으

로 조사․집계․발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7)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동통계는 이들 노동통계의 역 중에

서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조사통계에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⑧산업재해 및 직업병, ⑨노동쟁의행위 등 보고통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③소비자물가에 관한 노동통계는 분 연구의 분석대상인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패널 예비조사｣ 및 2002년 ｢제1차 KLI 사업체패널조사｣ 등이 있지만, 다소 시험

적인 조사에 머무르고 있다.

7)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 으며, 이 협약에 포함된 노동통계

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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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8)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동관련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의 종

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첫째, 통계는 정부의 지정․고시여부에 

따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대별된다. 지정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작

성하는 통계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 일반통계는 지

정통계 이외의 모든 통계를 말한다. 둘째, 통계는 작성방법에 따라 조사

통계와 보고․가공통계로 대별된다. 조사통계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조사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작성하

는 통계를 말한다. 그리고 신고․인가․허가 등 다른 행정업무 수행과

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로부터 조사단위에 대한 정보를 분류․정리하

여 작성하는 통계를 보고통계라고 한다. 또한 가공통계란 조사통계 또

는 보고통계를 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분류되는 통계

를 노동통계와 연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현행 노동관련 통계의 분류(예시)

      작성방법

정부지정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지정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

국민계정

일반통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고용보험통계

한국의 사회지표

노동생산성지수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당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대표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관련 조사

통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통계작성기관(예; 통계청, 노동부 등)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 중에서 특히 조사통계(調査統計)에 한정하여 분석

한다.

8)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이들 노동통계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산업재해조사｣ 및 ｢노

동동향보고｣ 그리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김경중(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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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동관련 조사통계의 분류

일반적으로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조사대상에 따라 가구조사와 사업

체조사 그리고 주된 조사항목에 따라 수량조사와 가격조사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및 노

동부가 생산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들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

하면 <표 3-2>와 같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는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

성원들 그리고 사업체조사(establishment survey)는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사업체 또는 기업체)과 개별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리고 이들 조사통계는 주된 조사항목 즉 대표변량에 따라 수량조사

(quantity survey)와 가격조사(price survey)로 대별된다.

예컨대,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등 노동공급량, 개별 사업체의 현재 근

로자수 및 부족근로자수 등 노동수요량 등은 노동시장의 수량적인 측면

을 조사하기 위한 수량조사의 결과로 얻어진다.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와 공급 상호작용 결과인 임금 등의 각종 근로조건 및 이에 따른 가구

의 소득․지출 등은 노동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으로서 가격조사를 통해 

구해진다. 

물론 특정한 노동관련 조사통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수량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동시에 조사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된 조사

항목 즉 대표변량이 수량변수인가 가격변수인가를 기준으로 각각 ‘수량

조사’와 ‘가격조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각종 조사통계에서 대

표변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표본추출방법 및 조사결과의 보정여부가 상

이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도 대표변량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

되기 때문이다.

<표 3-2>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기준 즉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에 따

라 주요 노동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 및 노동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동

관련 조사통계를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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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련 주요 조사통계를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노동관련 주요 조사통계의 분류

주된 조사항목(대표변량)

수량조사 가격조사

조

사

대

상

가구조사

(노동공급)

가구 수량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가격조사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사업체조사

(노동수요)

사업체 수량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사업체 가격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첫째, 통계청이 전담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모두 가구조사로

서 ①노동공급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②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

면을 파악하기 위한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가 가장 대

표적이다.10)

둘째, 노동부가 전담하고 있는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모두 사업체조사

로서 ①노동수요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력수요동향조

사｣ 및 ｢매월노동통계조사｣, ②노동수요 주체인 기업 및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 등 가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체노동

비용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

체근로실태조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11)

10)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도 이 범주에 속한다.

11) 이밖에도 수량조사에 해당하는 ｢고용동향전망조사｣와 가격조사의 범주에 속하

는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가 있으나, 활용빈도가 저조하거나 조사연혁이 

일천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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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많은 경우 수량조사와 가격조사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느 조사항목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록 최근에 부가조사를 통하여 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사회보험, 부가급여 등 가격적인 측면을 조사하

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상태 즉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수

량적인 측면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매월노동통계조사｣도 개별 

사업체의 근로자수, 입직 및 이직자수 등 수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

별 사업체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가격적인 측면도 조사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표 3-2>의 분류방식에 따라 현행 노동관련 

조사통계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가구수량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공급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이 조사의 특별조사에 해

당하는 ｢고용구조조사｣가 이전에 3∼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고용

구조조사｣의 조사목적이 최근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그 부가조사

를 통하여 상당 부분 충족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12)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가구

수량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

12) 본 연구에서 특별조사란 기본조사에 조사대상 또는 표본규모가 확대된 조사 그

리고 부가조사란 기본조사에 조사항목이 확대된 조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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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

상기간(조사대상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

는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현역군인 

및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

국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2년 현재 표본수는 전국의 

약 30,000가구로서, 표본은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

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이 조사를 통

하여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상태별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각종 지표들이 지역, 성, 연령계층, 교육수준별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고용구조조사｣는 “산업, 직업, 지역, 활동상태간의 노동력 유동

상태를 파악하고, 취업의 질, 실업의 내용 등에 관한 심층분석 자료를 

생산하며, 지역별 고용통계를 생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인력 및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고용구조조사｣는 조사대상이 경제활동인구와 동일하지만, 조사항목 및 

표본수(1997년의 경우 120,000가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많았다. 

또한 ｢고용구조조사｣는 이전에 3∼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지만, 최근에

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그 부가조사를 통하여 조사목적이 상당 부분 

충족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13)

2.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이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조사로

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3)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2000) 및 통계청(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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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과 더불어 1962년 8월과 12월에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공식

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발표는 1963년 3월 이후 다. 특히 조사

연혁 및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주기는 1963년 3월부터 1982년 6월

까지는 분기별(3, 6, 9, 12월)이었지만, 1982년 7월 이후에는 현재와 같

이 월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도 1987년 1월 이후에는 그 이

전의 14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이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

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매5년 간격으로 표본이 개편되고 

있다. 특히 표본수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경제규모

를 통제한다면 표본추출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오히려 높다.14)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은 <표 3-3>에서 보듯이 1980

년 1월 이후 다목적 분석을 위하여 대폭 확충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998년 9월, 1998년 12월, 1999년 6월, 2000년 8

월, 2001년 8월, 2002년 3월, 6월 및 8월 등 2002년말까지 8차례에 걸쳐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실업, 청년층, 비

정규직 등과 관련된 실태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는 ｢고용구조조사｣는 

1997년 제5차 조사이후 더 이상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특히 1997

년 제5차 조사에서는 이전의 ｢고용구조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현재상태접근방식(current status approach)와는 상이한 평상상태접근

방식(usual status approach)을 채택하여 시계열상의 비교도 불가능하

게 되었다.

14)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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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항목의 변천

63∼
64

65∼
68

69∼
71

72∼
79

80∼
82

83∼
84

85∼
97

98∼
99.10

99.11∼
02.12

총  항  목  수 15 14 18 16 25 27 26 30 32

기 본 항 목 수 6 6 6 6 6 6 6 6 6

․성 명(이 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년 월 일
․교 육 정 도
․혼 인 상 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활동상태 항목수 9 8 12 10 19 21 20 24 26

․활 동 상 태
․취 업 여 부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주간의 구직여부
․1개월간 구직여부

○
×

○
×

○
×

○
×

○
×

○
○

○
×

○
○

○
○

․취 업 시 간
․36시간미만 일한 사유
․추가취업, 전직희망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취업 가능성 여부
․추가취업 가능시기
․추가취업 탐색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가능성(실업자 관련)
․구 직 경 로
․구 직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고용형태(실업자 관련)
․희망 근무형태

×
×

×
×

×
×

×
×

×
×

×
×

×
×

○
○

○
○

․취업의사 유무
․희망근무형태
  (비경제활동인구관련)
․취업희망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가능성여부
  (비경제활동인구관련)
․비구직 이유
․6개월간 구직경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간 구직경험 여부
․구 직 빈 도

×
×

×
×

×
×

×
×

×
×

×
×

×
×

○
×

○
○

․전 직 유 무
․이 직 이 유

×
×

×
×

×
×

×
×

○
(통합)

○
(통합)

○
(통합)

○
○

○
○

․산       업
․직       업

○
○

○
○

○
○

○
○

○
○

○
○

○
○

○
○

○
○

․종사상 지위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
○

○
○

○
(통합)

․소       득
․최종 취업시기

×
×

×
×

×
×

×
×

○
○

○
×

○
×

×
×

×
×

․최근 불취업 이유
․향후 1년내 구직할 의사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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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구가격조사: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

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조사로서 ｢도시가계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며 1991년 이후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

서 이하에서는 ｢도시가계조사｣를 중심으로 가구가격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우선,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

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①국민생활수

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②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

요한 가중치자료, ③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④국민소득추

계 기초자료 등을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가

계조사｣는 전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원수 2인 이상인 가구를 조

사대상으로 한다. 단, 농가, 어가,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

구, 외국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2년 현재 표본수는 

약 5,200가구로서, 표본은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

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계조사｣를 통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로 임

금근로자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이 가구원수․입주형태, 

소득 및 소비지출계층, 가구주의 연령계층․교육수준․산업 및 직업별

로 산출되고 있으며, 가계수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의 가구원수 2인 이상인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어가, 군



제3장 주요 노동통계 조사 현황 17

지역의 비농가, 단독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가에 대해

서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어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조

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을 조사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에 대해

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를 통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

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가 ｢가구소비실태조사｣이

다. 이 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연간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파악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

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시도별 

가구의 소득․소비수준, 가구유형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구

내구재 및 저축․부채 등의 보유자산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 사

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구내

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①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 하는 겸용주

택내의 가구, ② 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③외국인 가

구, ④비혈연 집단 가구,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①15세 미만인 자, ②

사회시설에 있는 자, ③입원환자, ④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 하는 

겸용주택내의 가구, ⑤외국인 가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조사대상이 매

우 포괄적이다. 예컨대, 2000년 제3차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은 약 27,000가구로서 ｢도시가계조사｣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많다.

2.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우선, ｢도시가계조사｣는 특히 임금근로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 등 가

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조사로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비록 ｢도시가계조사｣는 1963년 이전에도 한국은행 등에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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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는 1963년 1월 이후이다. 

특히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을 우선 ｢도시가계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1974년까지는 식료품비

에 한정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즉,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

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분

기별로 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모든 비목에 대해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계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가구주․배우자․기타 가구원에 관한 사항(성, 연령, 교육

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가구원수, 가구주와의 관

계, 가구유형, 세대구분 등), 주거에 관한 사항(점유형태, 거처구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가계조사｣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

한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건의에 따른 품목별 분류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비목은 1963∼1981년에는 5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1982∼1994년에는 9대 비목(식료품비, 주

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

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1995년 이후에는 다시 

‘교육․교양오락’을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로 세분하여 전체 10대 비목

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가구주가 ‘임금근로

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인 가구 즉 자 업자 및 무직자가구에 대해서

는 수입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셋째, ｢도시가계조사｣는 한국은행에서 현재의 통계청으로 조사기관

이 이관된 이후 1969년의 다목적 표본설계계획에 따라 2002년말까지 7

차례에 걸쳐 표본이 개편되었는데, 표본의 개편주기는 매5년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

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이 개편되기 때

문이다. 또한 다목적 표본설계에 따라 ｢도시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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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991년, 1996년, 2000년 등 대체로 매5년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도시

가계조사｣에 비하여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에서도 부동산에 관

한 사항, 저축․부채에 관한 사항,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

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표 3-4>에 나타나 있다.

<표 3-4> 가구소비실태조사 주된 조사항목(2000)

조  사  항  목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

(4개 항목) 

 가구원 일반사항,  비동거 가구원 사항, 거처구분, 

 주거전용면적

소득관련 항목

(27개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지출관련 항목

(5개 항목)

 소비지출, 타가구 송금보조, 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지급이자, 

 소득세․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저축 및 

부채관련 

항목(2개 항목)

 저축항목별 적립/불입/투자금 총액, 차입방법별 부채

가구내구재

(1개 항목)
 주요 가구내구재 보유수량 및 연도별 구입수량

부동산관련 

항목(3개 항목)

 입주형태별 부동산 평가액, 현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소유여부 및 평가액, 임대보증금 여부 및 금액 

제4절 사업체수량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수요에 대한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로는 노

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와 ｢노동력수요동향조사｣가 가장 대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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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체조사로서 수량조

사뿐만 아니라 가격조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도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매월노동통계조사｣를 수량조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우선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목적을 조사통계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매월노동통계조사｣는 “매월 고용, 임금 및 근로시간

의 변동 상황을 조사함으로써, 노동이동수준 및 임금수준의 변동 실태

를 파악하여 고용 및 임금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매월노동통계조사｣의 특

별조사에 해당되는데, 특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 고용 및 근

로시간의 수준 파악을 조사목적으로 한다. 셋째,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는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현재 인원과 부족인원을 조

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증감상황

을 감안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대상은 현재 모두 상용근로자 5

인 이상 비농 민간 사업체로 되어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은 비농 민간 전산업으로 한정되어 있

다. 따라서 이들 조사통계의 조사대상 산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년 제8차 개정 기준)에 의한 농림어업(산업대분류 A, B)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대분류 N), 가사서비스업(산업대

분류 S), 국제 및 외국기관(산업대분류 T) 그리고 임금근로자인 공무원

이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의 교육기관(산업대분류 N)․학교(산업대분

류 O)․병원(산업대분류 P)․도서관(산업대분류 Q)도 제외되어 있다.

둘째, 조사대상 사업체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상용근로자 이외의 임금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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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상용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체에 고용된 자와 일용 

임시근로자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의는 통계청의 임금근로자에 대

한 고용형태별 정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15)

셋째, 조사대상 사업체의 규모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16)

한편, 이들 사업체수량조사는 이전에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

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사업체를 산업, 규모 및 지역(지방노동사무

소)별로 추출하 지만, 최근에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노

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또한 표본사업체수는 대표변량의 오

차허용범위와 연계되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약 6,700개소, ｢매월노동

통계특별조사｣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조사사업체를 포함한 약 9,600개 

그리고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약 13,800개에 이르고 있다.

2.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다음으로,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의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을 조사통계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통계청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상용근로자란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

하면서 상여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 ②임시근로자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 ③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

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16) 이와 같이 통계청과 노동부의 주요한 분류기준의 차이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체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즉 통계청에서는 해당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임

금 및 비임금 근로자수 합계)를 기준으로 사업체규모를 분류하고 있지만, 노동

부에서는 해당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사업체규모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 분석결과와 노동부의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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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행정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조사대상 사업체규모가 1968년 4월∼1998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1999년 1월 이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

로 확대되었다.

둘째,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매월노동통계조사｣의 특별조사로

서 1996년 이후 연간 1회, 1999년 이후에는 연간 2회 실시되고 있다. 물

론 ｢매월노동통계조사｣와 마찬가지로 1999년 이후 조사대상 사업체규

모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본사업체의 

추출 및 모수추정을 위한 모집단이 기존의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

사｣에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변경되었다.

셋째,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연간 1∼2회 

｢고용전망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1995년 이후에는 ｢노동

력수요동향조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9년 이후에는 조사

대상 사업체규모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또한 최종적인 분석단위를 산업중분류․직종소분류에서 산업소분류․

직종세분류로 세분함에 따라 표본수는 3,900개에서 13,800개로 확대되

었다.

한편, 이들 조사통계의 주된 조사항목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매

월노동통계특별조사｣ 모두 현재 ①사업체에 관한 사항(명칭, 생산품

명), ②고용형태별 근로자수(상용, 임시, 일용 및 시간제근로), ③근로

자수(전월말근로자, 당월입직자수, 당월신규채용자, 당월이직자, 당월퇴

직해고자, 당월말근로자), ④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정상출근일수, 휴

일출근일수,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⑤임금(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력수요동향조

사｣는 현재 ①사업체에 관한 사항, ②직종세분류(4 digit)별 현재 인원, 

부족인원, 이직에 의한 부족인원을 성별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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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업체가격조사

노동시장의 가격변수에 대한 사업체조사로서 노동부가 현재 실시하

고 있는 조사통계로는 앞서 살펴본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

특별조사｣ 이외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

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이들 조사통계는 

일반적으로 모두 사업체조사로 통칭되고 있지만, 조사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사업체이지만,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최종적인 조사단위

가 기업체이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

사｣는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개별 근로자이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조사의 최종적인 조사단위를 고려하여 

이들 조사통계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별 근로자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체 가격조사로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18)

그러나 이들 조사통계는 조사대상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에서 

5인 이상인가 아닌가에 차이가 있을 뿐 조사목적 및 조사항목(단, 세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17)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위하

고 있는 모든 사업장 단위”를 말한다. 한편, 기업체란 “동일 자금에 의하여 소

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18) 이 밖에도 최근 노동부의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가 있으며, 가구조사로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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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중심으로 이들 

조사통계의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첫째, 이들 조사통계는 모두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

책과 임금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현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

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비록 1999년 이전의 일부 연도(1983∼1998년)

의 조사에서는 농림어업(제8차 산업대분류 기준 A, B)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이들 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도 상용근로자 1∼4인 비농 민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는 달리 농림어업이 조사대상에서 여

전히 제외되어 있다.

나.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우선, 개별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지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최근의 ｢소규

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왔는데,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968년 이후 매년 1회 실시되고 있

다. 그런데 이 조사는 1968∼1991년(1975년 제외)에는 ｢직종별임금실태

조사｣, 1975년에는 ｢노동센서스｣라는 조사명칭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조사기준기간도 1968∼1975년에는 4월, 1976∼1998년에는 3월,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6월로 변경되었다. 

둘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산업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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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 등에 한

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민간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198

3∼1998년의 조사에서는 농림어업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

한 조사대상 사업체규모도 1968∼1998년에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이

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사대상 사업체규모의 확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당

연한 결과이기도 하다.19)

셋째, 비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현재 표본조사로 실시되고 있

지만,  1968∼1970년 그리고 1975년에는 전수조사로 실시되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노동행정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사업체가 추출되고, 표본근로자는 조사대상 표

본사업체의 규모별로 일정한 간격(sample selection intervals)으로 추출

되고 있다. 2001년 현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표본사업체수는 약 

5,400개소이며 최종적인 조사단위인 표본근로자수는 무려 약 500천명에 

이르고 있다.

넷째,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1994년 이후 매년 1회 실시되는

데, 조사대상 사업체규모 및 그 명칭을 거듭 변경하여 1999년 이후에는 

상용근로자 1∼4인 비농 민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변천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이와 같이 1994∼1998년에 ｢ 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조사대

상이었던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가 1999년 이후에는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에 흡수되었다. 현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도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출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표

본사업체수는 약 14,000개소이며 최종적인 조사단위인 표본근로자수는 

약 31천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두 조사의 조사표가 공히 사업체조사표와 개인조

19) 참고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1999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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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변천

조사대상 조사기준기간 조사명칭

1994∼

1997년

상용근로자 5∼9인

비농 민간 전산업 

10월 

급여계산기간

｢ 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

1998년

상용근로자 1∼4인 

및  상용근로자 

5∼9인 

비농 민간 전산업 

9월 급여계산기간
｢ 세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

1999년

이후

상용근로자 1∼4인

비농 민간 전산업 

10월 

급여계산기간

(2001년 이후 6월)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

사표로 이원화되어 있고 주요 조사항목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세부

적인 조사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첫째, 2002년 현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사업체조사표는 ①사

업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명칭, 생산품명, 사업체형태, 경 형태, 고용

형태․성별 근로자수, 기업전체 근로자수, 노조조직 유무 등), ②근무형

태에 관한 사항(교대제 실시 여부, 1일 정상조업시간, 1주 정상조업일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여부), ③지난 1년간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타

결 및 시행일자,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임금인상 기준), ④전년도 연간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상여금종류, 지급률, 지급기준)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조사표는 ①개인적 속성에 관한 사항(성명, 성, 혼인상태, 

학력, 출생연월 등), ②직무에 관한 사항(근무형태, 입사연월, 경력년수, 

직급, 직종소분류, 자격증 등), ③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정

상근로일수, 휴일근로일수,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④임금에 관

한 사항(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

급여,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액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둘째, 2002년 현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사업체조사표는 ①

사업체에 관한 일반사항(명칭, 생산품명, 사업체형태, 고용형태․성별 

현재 근로자수 및 입직․이직자수), ②부가급여에 관한 사항(퇴직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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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 지급여부, 휴일․휴가 실시 상황), ③지난 1년간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임금인상여부,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임금인상 기준), ④전년도 

연간특별급여에 관한 사항(지급여부, 지급률, 지급회수, 지급기준)을 조

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조사표는 ①개인적 속성에 관한 사항(성명, 성, 학력, 연

령 등), ②직무에 관한 사항(입직경로,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종중분류), 

③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정상근로일수, 휴일근로일수, 정

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④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산정기준, 정액급

여,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액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즉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개인조사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와 거의 유사하지만, 조사상의 제약으로 조사항목이 약간 단순화되어 

있다.

2. 개별 기업체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월노동통계조사｣ 및 ｢매월노동통계특별조

사｣는 수량조사 및 가격조사의 2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사업체인 순수한 사업체조사이다. 이하에

서는 이들 조사통계와는 상이한 순수한 기업체조사인 ｢기업체노동비용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기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

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

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는 물론 기업의 근로자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 1982년 이후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

며, 조사대상 기업체규모는 1982∼1997년에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그

리고 1998년 이후에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비농 민간 기업체로 변경

되어 왔다. 

그런데 이 조사는 표본기업체 추출과 관련하여 모집단은 1982∼1990

년에는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업체자료, 1991∼2000년에는 노동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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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노동실태조사｣, 2001년 이후에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로 변경되었다.

셋째,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 조사항목은 ①기업체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명칭, 생산품명, 상용근로자수, 노조조직 유무 등), ②각월 급여

지급 연인원, ③현금급여 총액(정액․초과급여, 특별급여), ④현물지급

의 비용, ⑤퇴직금 등의 비용(퇴직일시금, 퇴직금중간정산, 해고예고수

당), ⑥모집비, ⑦교육훈련비, ⑧법정복리비(4대 사회보험, 장애인고용

부담금, 기타 등 6개 항목), ⑨법정외복리비(주거, 의료․보건, 식사, 문

화․체육․오락, 보험료지원, 경조, 저축장려금,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

기금출연, 보육, 근로자휴양, 종업원지주제도, 기타 등 13개 항목), ⑩기

타노동비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1986년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퇴

직금 등의 비용에서 ‘사외적립금’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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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살펴본 노동관련 조사통계 중에서 가구조사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에서도 가구조사를 수량조사와 가격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가구수량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의 

노동공급행태를 분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사통계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이다. 이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공급함수 또

는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득항목이 조사되고 있

지 않다. 둘째, 가중치(weight)가 특정한 계층에만 부여되고 있기 때문

에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는 계층의 자료에서 시계열의 단절이 나타난

다. 셋째, 소지역(small area) 고용통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부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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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조사의 정례화

일반적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

장임금, 비근로소득, 기타가구원의 소득 등 각종 소득변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소득을 제대로 조사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21)

이와 같은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특히 노동공급함수를 실증적으로 분

석한 신뢰할 만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경제정책(예;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980∼1997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 <표 3-3>에 나타나 바와 같이 소득을 범주값의 형태로 조사한 

바 있다.22)

물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소득을 연속값의 형태로 매월 조

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정례화된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소득을 연속값의 형태로 조사한 바 있

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인 <표 4-1>에서 보듯이 양질의 통계로 평가

받고 있다.23)

따라서 향후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소득에 대한 부가조사를 정착시키고, 소득도 근로소득 및 비근로

소득으로 세분하며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가능인구를 대상

20)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강순

희 외(1999) 참조.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2) 예컨대, 1997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를 살펴보면 “지난 1개월 동안 총

소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①10만원 미만, ②10∼30만원 미만, ③30∼50만

원 미만, ④50∼70만원 미만, ⑤70∼100만원 미만, ⑥100∼150만원 미만, ⑦

150∼200만원 미만, ⑧200만원 이상, ⑨무보수, 농림어업”으로 되어 있다.

23) 1999년 6월의 조사에서는 모든 생산가능인구, 그리고 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3월 및 8월의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소득을 연속값의 형태

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정진호(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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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임금수준의 조사통계간 비교

(단위 : 천원, %)

통계청 노동부

자   료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자   료 상용근로자 비  고

1998. 6.

1999. 6.

2000. 6.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도시가계조사

결합 자료

1,544

1,636

1,858

780

771

818

매월노동

통계조사

1,506

1,712

1,837

10인 이상

〃

〃

2000. 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1,543 780

매월노동

통계조사

1,686

1,705

 5인 이상

10인 이상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도시가계조사』

의 원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각호.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24)

 

2. 가중치 부여의 세분화

다른 조사통계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의 규모 및 분포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

중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는 모집단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가중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동

부(통상 시부) 및 읍면부(통상 군부)로 세분하고, 이를 다시 성별로 세

분하여 전체 50개가 부여되고 있다. 요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

치는 지역․성별로만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중치가 세분화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표본개편을 

전후하여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는 계층에서 자료의 시계열적 단절이 나

타나고 있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개편을 전후한 1997∼

1998년의 경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연령계층별 및 학력수준별로 

<표 4-2>에서 살펴보면 예컨대, 초대졸이상 계층에서 시계열이 매우 

24) 예컨대, 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에서도 

소득부가조사(March Income Supplement)를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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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시계열적 단절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가중치를 현재보다 보다 세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된 장래인구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래인구추계는 지역․성․연령계층으로만 세분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성․연령계층별 뿐만 아니라 학력수준별 모

집단의 규모 및 분포까지 정확하게 대표하도록 세분화된 가중치

(weight)를 부여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통계적 기법이 개발․적용되어

야 한다.

<표 4-2>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의 변화

(단위 : 천명, %)

1997 1998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3,948

 3,317

 4,158

 3,881

 4,046

 3,417

 2,674

 2,274

 2,156

 1,768

 3,204

2.3

-3.1

1.3

-4.0

-0.6

5.8

2.6

2.4

5.6

4.5

7.0

3,883 

2,989 

4,155 

3,959 

4,390 

3,688 

2,741 

2,278 

2,171 

1,885 

3,222 

-1.6 

-9.9 

-0.1 

 2.0 

 8.5 

 7.9 

 2.5 

 0.2 

 0.7 

 6.7 

 0.6 

중 졸 이 하

고       졸

초대졸 이상

15,559 

13,896 

 5,387 

2.8 

0.0 

2.5 

14,576 

14,465 

6,321 

-6.3 

 4.1 

17.4 

전       체 34,842 1.6 35,362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6∼1998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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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지역 고용통계의 생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사회․경제정책(예; 외환위

기 직후의 각종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 지역별 

고용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역별 고용통

계는 1989년 1월 이후 분기별 그리고 1998년 1월 이후 월별로 생산되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별 

고용통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용통계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에 제

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시․군․구의 지역별 고용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

구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보다 5배 이상 표본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자료를 행정적으로 전수조사되는 

주민등록인구, 고용보험DB 등 각종 보고통계에 결합시켜 시․군․구별 

고용통계를 추정하는 기법인 소위 소지역 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이 개발되어야 한다.25)

제2절 가구가격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의 수입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통계로서 ｢도시가계조사｣

와 이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다.

25)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2004년 이후 특별․광역시의 구, 각 도의 시 및 인구 10만 

이상 군에 대하여 소지역 추정기법을 활용하여 실업통계를 작성할 예정으로 되

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CPS)의 표본규모가 우리나

라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약 50,000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지역 추

정기법을 활용하여 카운티(County) 단위의 실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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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조사통계 중에서 특히 ｢도시가계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

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비임금 근로자가구 즉 자 업자가구 및 무직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혀 조사되고 있지 않다. 셋째, 다른 조사통계들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단위불응답(unit non-response)을 처리하는 통계

적 기법, 즉 대체기법(imputation)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표본관리방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

고 있지 않지만, 조사주기가 거의 매5년이기 때문에 통계적 시의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26) 따라서 이하에서는 ｢도시가

계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앞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살

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통계적 대표성의 제고: 조사대상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의 2인 이

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가구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

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

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전국 가구의 수입․지출 규모 및 분포로 

일반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계조사｣ 자료만을 이용한 국내의 

선행연구들도 자료상의 제약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도시가계조사｣의 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도는 현재 어느 정

도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표 4-3>을 통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구원수가 1인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낮거나 그

다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도시가계조사｣의 통계적 대표성 또는 시계열

26)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 역시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1년 및 2000년 조사에서는 농․어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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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관성은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 4-3>에서와 같이 

단독가구의 비율이 최근에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유형별 분포 및 그 변화는 ｢도시가계조

사｣의 통계적 대표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인 도시지역의 2인 이상 가구의 

전국 가구에 대한 비율은 2000년 현재 약 67.0%(즉 78.5×(100.0-14.6))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즉 소득이 조사되는 임금근로자가구로 

한정하면 전국 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의 대표도는 2000년 현재 약 

35.2%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27)

<표 4-3> 지역별 가구 분포 및 단독가구 비율의 변화

(단위 : %)

동부(도시) 읍면부(농촌) 전국

가구분포 단독가구 가구분포 단독가구 가구분포 단독가구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50.4

58.6

66.1

74.5

77.4

78.5

 4.5

 4.7

 6.8

 8.5

11.8

14.6

49.6

41.4

33.9

25.5

22.6

21.5

 3.9

 4.9

 7.2

10.3

15.6

1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

 4.8

 6.9

 9.0

12.7

15.5

  주 : 일반가구(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

위인 가구 중 외국인 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가구)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의 통계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필

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을 전국의 모든 가구로 확대하

여야 한다. 다행히 통계청에서는 2003년 이후 가계조사의 단계적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부터 ｢도시가계조사｣를 임금근로자 이외 가구 및 읍면지

역 비농가로 확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가계조사’를 실시하고

27) 이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14일 통계청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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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도는 75.6%), 농․어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의 농․어가소득 자료를 접속하여 분석결과에 포함

시킨다(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도는 75.6%).

둘째, 2005년까지 단독가구의 특성에 맞는 표본설계 및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도시가계조사｣, ｢농․어가경제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독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전국 가구에 대한 대표도는 100.0%).

2. 통계적 대표성의 제고: 소득 조사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의 2

인 이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입 즉 소득에 대한 조사는 

임금근로자가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도

시가계조사｣의 전국 가구에 대한 통계적 대표도는 2000년 현재 약 

35.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득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이 현저하게 낮은 ｢도시

가계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예컨대 소득분배 실태 및 그 변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 또는 이 자료

만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도시가계조사｣의 전체 조사가구수는 2000년 현재 5,220가구

인데, 그 중에서 소득이 조사되고 있는 임금근로자 가구수는 2,916가구

로서 전체 조사가구수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4-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도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약 40%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에서 조사대상의 한계 및 임금근

로자 이외 가구에 대한 소득조사 누락 등으로 통계적 대표성이 어느 정

도 편의(bias)되는가를 최근에 사회․경제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있

는 소득분배(지니계수)를 통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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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도시가계조사 조사대상 가구유형별 변화

(단위 : 가구, %)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가구

가      구 구성비 이외  가구 구성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890 

972 

2,458 

2,667 

2,820 

3,358 

2,916 

57.1 

55.2 

64.1 

63.3 

65.2 

62.8 

55.9 

668 

790 

1,377 

1,543 

1,505 

1,989 

2,304 

42.9 

44.8 

35.9 

36.7 

34.8 

37.2 

44.1 

1,558 

1,762 

3,835 

4,210 

4,325 

5,347 

5,220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 각년도.

<표 4-5> 가구주 고용형태 및 가구원수별 소득불평등도 변화

(단위 : 지니계수, %)

단 독 가 구 2인 이상 가구 전 체 가 구

1991

임금근로자 가구 0.24399( 7.0) 0.23798 (56.2) 0.23879 ( 63.3) 

임금근로자 이외 0.42016( 2.2) 0.31045 (34.6) 0.31828 ( 36.8) 

전  체  가  구 0.29334( 9.2) 0.26657 (90.8) 0.26906 (100.0) 

1996

임금근로자 가구 0.29669( 7.5) 0.24677 (54.4) 0.25300 ( 61.9) 

임금근로자 이외 0.45697( 5.4) 0.32149 (32.7) 0.34682 ( 38.1) 

전  체  가  구 0.37434(12.4) 0.27789 (87.1) 0.29116 (100.0) 

  주 : (   )안은 전체 가구 중에서 각각의 가구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표 4-5>에 따르면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과 거의 일치되는 가

구원수 2인 이상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다. 이는 ｢도시가계조사｣를 근거로 산출된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항상 하향 편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28)

따라서 향후에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

라 임금근로자 이외의 가구 즉 자 업자가구 및 무직자가구에 대해서도 

2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진호 외(2002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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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조사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통계청의 ‘가계조사개선계

획’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소득에 대한 조사누락에 따른 

문제점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청의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도시가계조사｣는 향후 가

칭 ‘전국가계조사’로 변경하여 가계조사에 대한 기본조사로 하고, 현행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농․어가도 조사 및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수

입 및 지출 이외의 자산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시킨 가칭 ‘전국가계특별

조사’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표본관리방법 등의 개선

우선, ｢도시가계조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표본가구(정확하게 표현하면 표본주소지)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유지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도시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모

두 연동교체방식이 아닌 고정표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표

본방식이란 최초 선정된 표본을 새로운 표본개편 이전까지 장기간(예컨

대, ｢도시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모두 5년) 고정시키는 방식

이며, 연동교체방식이란 매회 기존 표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기

존 표본에 순서를 부여하여 표본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말한다.29)

그런데 특히 ｢도시가계조사｣에서는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인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불응답(unit non-response)이 다른 조사통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30) 이와 같은 단위불응답에 기인

한 통계적 대표성의 저하를 복원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대체기법

(imputation)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사자료를 부분적으로 복제하고 있

다.31) 물론 대체기법은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29)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강순희 외(1999) 참조.

30) 단위불응답이란 조사대상의 불응답으로서, 특정 조사항목에 대한 불응답인 항

목불응답(item non-response)과 구별되지만, 모두 결측치(missing value)를 발

생시킨다.

31) 각종 대체기법에 대해서는 정인식(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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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32), 구체적인 방

식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 자료를 최대한 5

년 동안 시계열로 연결하거나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결합하여 노

동시장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상당한 애로와 혼선을 발

생시키고 있다.33)

실제로 ｢도시가계조사｣에서 1998년에 새로운 표본으로 선정된 이후 3

년이 경과한 2001년에 조사불응 즉 단위불응답에 따라 대체된 표본의 

비율은 <표 4-6>에 따르면 약 18.7%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분석대상 가

구 중에서 약 1/5이 실제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대체기법(imputation)에 

의해서 분석자료로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본설계 당

시의 가중치(현재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 부여)가 아닌 실제 조사된 

최종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가중치(weight)를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에 크게 향을 미

치기 때문에 그다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4)

따라서 향후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단위불응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정표본방식보다 연동교체방식을 도입하거나, 다목적

표본제가 아닌 분리표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35) 이와 더불어 국민 일반의 조사협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획기적

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2) 주요 선진국들의 이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6) 참조.

33) 이와 관련하여 ｢도시가계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

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최대 5년 동안 종횡단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향

후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여 일반 연구자들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남재량(1997) 및 남재량․류근관(2000) 

참조. 

34)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조사통계에서 단위불응답은 조사의 성

격상 특히 ｢도시가계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

와 같은 문제점은 다른 조사통계에서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5) 다목적표본제란 다른 조사통계에서 표본으로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을 다시 추

출하는 방식, 그리고 분리표본제란 조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조사특성에 맞는 

표본을 새롭게 추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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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도시가계조사 대체기법에 따른 동일 가구의 중첩률(2001)

(단위 : 가구, %)

        비중첩가구 중첩가구 전체가구 

연간 총관측회수     50,153 11,536       61,689 

월평균 관측회수

(구성비)

     4,179 

( 81.3)

       961 

( 18.7)

       5,141 

     (100.0)

  주 : (   )안은 전체 가구 중에서 각각의 가구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 2001년 원자료.

 

제3절 가구조사체계 개편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관련 가구 조사통계의 개편방향은 <표 4-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7> 노동관련 가구 조사통계의 개편방향

현재
수량조사

(개인조사)

가격조사

개인조사 가구조사

기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특별  및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

향후
수량조사

(개인조사)

가격조사

개인조사 가구조사

기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가계조사’

특별  및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전국가계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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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업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노동관련 조사통계 중에서 사업체조

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우선, 사업체 수량조사 및 가격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어 수량조사 및 

가격조사 각각에 한정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체 조사통계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조사통계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산업 특히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근로

자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이 낮다. 이 문제는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모

든 사업체조사에 공통된다. 둘째, 각종 사업체조사의 표본관리 또는 모

집단에 대한 추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적 시의성이 높은 새로

운 모집단의 구축이 요구된다.



42  노동통계 개선방안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통계적 대표성 제고: 조사대상의 확대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체조사는 거의 대부분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비농 민간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조

사대상의 제약 때문에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연계되어 노동부의 각

종 조사통계는 사실여부와 달리 통계적 대표성 나아가 그 신뢰성까지 

도전받고 있는 실정이다.36)

그렇다면 현재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조사대상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는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여기

서 정부부문이란 “임금근로자로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산업대분류 N), 

국․공립의 교육기관(산업대분류 N)․학교(산업대분류 O)․병원(산업

대분류 P)․도서관(산업대분류 Q)을 지칭한다.

<표 5-1> 현행 노동부 조사통계에 대한 개요

민간부문 정부부문

상용근로자

역 A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역 C

현재 조사통계 없음

(공무원)

비상용근로자

역 B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2002년 시험적 조사)

역 D

현재 조사통계 없음

(비공무원)

36) 다만, 농림어업(A, B)은 개별 조사통계에 따라 조사대상 포함여부가 상이하지

만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하의 논의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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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 A, 즉 민간부문 상용근로

자를 제외한 다른 역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동관련 조사통계는 노동

부에서 현재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역 A조차도 조사대

상이 되는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 그리고 주된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통계가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다.37) 다만, 최근 2002년에 역 B, 즉 

민간부문 비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라는 조사명칭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현재 약 90여만명에 이르는 역 C, 즉 공무원에 대한 조사

통계로 매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총조사｣가 있지만, 이는 기

본적으로는 공무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그 운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한 조사로서 공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시의성이 높은 

노동관련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38) 또한 역 D, 즉 정부부문에 

고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주로 비정규직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노

동관련 조사통계는 현재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다.39)

이와 같이 노동부의 현행 사업체조사는 역 A, 즉 민간부문 상용근

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 B∼D의 임금근로자에 대

한 노동통계는 노동부에서 사실상 생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조사대상 모집단이 되는 임금근

로자수는 가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세

하게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첫째,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모집단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

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의 각종 사업체조사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집단

인 통계청의 사업체조사 즉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도 ①개인이 경

하는 농림․어업사업체, ②국방(일부 산업대분류 N) 및 가사서비스

업(산업대분류 S), ③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산업대분류 T), ④고정설 

37)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38) 최근 공무원의 임금수준 등에 대한 실증분석은 정진호 외(2002a) 참조.

39) 물론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B, C, D 

역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개략적으로 조사되고 있지

만, 조사항목이 역 A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부의 사업체조사에 비하

여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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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현행 노동부 조사통계의 모집단 비교(2000년 12월 기준)

(단위 : 천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사업체노동

실태현황

비임금 근로자  7,592  3,933  1,507 

임금근로자 13,265  9,671  8,817 

상용근로자  6,374  8,593  7,770 

임시일용근로자  6,891  1,078  1,048 

전체 근로자 20,857 13,604 10,325 

비가 없거나 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가 13,265천

명에서 9,671천명으로 27.1% 줄어든다.

둘째,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표본사업체를 추출하기 위한 표본

틀(sample frame)인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

계조사｣를 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한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된 사업체 

중에서 임금근로자로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가 제외된다.40) 

이와 더불어 자 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만으로 구

성되어 있는 사업체도 또한 제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임

금근로자수는 9,671천명에서 다시 8,817천명으로 8.8% 감소된다.

셋째,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는 ‘상

용근로자’이다. 즉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41) 임금근로자수는 8,817

천명에서 다시 7,770천명으로 11.9% 감소된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모

40)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산업대분류 N), 국․공립의 

교육기관(산업대분류 N)․학교(산업대분류 O)․병원(산업대분류 P)․도서관

(산업대분류 Q)

41) 흥미롭게도 고용형태에 대한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응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고용형태별 분포도 크게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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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일련의 제약으로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임금근로자

에 대한 대표성은  58.6%(가구조사 기준)∼80.3%(사업체조사 기준)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는, ｢소규

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제외하고, 현재 거의 대부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의 전체 임

금근로자에 대한 대표성은 이 수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노동부의 사업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편방향은 모든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노동통계에 대한 명실상부한 사업체조사로 전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동부의 어떠한 조사통계에서도 조

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표 5-1>의 역 B∼D에 대한 시험적

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존 조사의 조사대상에 통합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생산된 조사자료를 기존의 조사통계 자료에 결합

시켜 통합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모집단의 실시간 관리

현재 노동부의 각종 조사통계에서 원래의 모집단은 통계청의 ｢사업

체기초통계조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실태조

사 약 1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집계되고, 노동부는 이를 노동행정 기준

에 맞게 가공․집계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을 기초로 표본사업체를 

추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차 및 과정을 거쳐 추출된 표본사업체에 대한 실

태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시차를 

지니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사업체의 동태적 변동(생성 및 소멸)이 

매우 활발한 세규모 사업체에 대한 표본관리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외에 거의 시차가 없이 관

리되고 있는 고용보험DB, 공무원연금DB, 사립학교교직원연금 DB 등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거나 이탈된 표본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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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42) 

제2절 사업체수량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음으로,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사업

체 또는 기업체)에 대한 수량적인 측면에서의 조사로는, ｢매월노동통계

조사｣와 ｢노동력수요동향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

펴본 공통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들 사업체수량조사와 관련하여 제기

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1. 기본조사: 시의성 확보 및 시계열적 일관성 유지

주시하는 바와 같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그 활용성이 가장 높은 노

동관련 사업체 기본조사지만, 조사대상의 제약 때문에 통계적 대표성이 

최근에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이처럼 비록 조사대상에 제약이 있다고 하

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에 대한 매월 조사로서 시의성 확보 

및 시계열적 일관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 조사대상의 제약에 따른 통계

적 대표성 문제는 다른 조사 예컨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비

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가칭 ‘공무원근로실태조사’ 등 최종적인 조사

단위가 개별 근로자인 개별 조사통계 또는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가칭 

‘전국임금구조조사’로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대원칙 하에 현행 ｢매월노동통계조사｣의 

42) 예컨대, 미국의 경우 비농 전체 임금근로자의 9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관련 사업체조사(예; 매월노동통계조사(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CES))에서 모집단은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고용보험(UI 및 UCFE) 

DB 즉 ES-202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DB, 공무원연금DB, 사립

학교교직원연금DB를 통합하면 2002년 현재 약 83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체 모집단을 커다란 시차없이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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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모든 임금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록 세규모 사업체에 대한 매월조사는 표본

관리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새로운 사업

체 모집단을 활용한 고정표본방식이 아닌 연동교체방식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개별 근로자인 각종 조사통계의 조사대

상을 전체 임금근로자로 확대하거나 또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

으로 하는 새로운 조사통계를 실시한다면 현행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43)

둘째,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상용근로자수는 모집단에 대한 고용계열

의 대표도와 고용동향 추이의 정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주기적으로 보정되고 있

다.44)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보정근로자수에 대한 자료접근의 제약 등으로 인해 (특히 노동수요함수

에 대한 기존의 일부 연구들이) 자료선택에서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1월호에 

매년 1회적으로 수록할 것이 아니라 지난 1991년의 고용계열보정결과

자료 와 같이 별도의 책자로 발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

이 있다.

2. 특별조사 및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조사주기 및 통합여부 검토

지역별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는 1996년 이후 연간 1회에서 1999년 이후에는 

43) 참고로 일본에서는 상용근로자 1∼4인 사업체에 대한 순수한 사업체조사로서 

｢매월근로통계조사 특별조사｣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조사단위

가 개별 근로자인 조사통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시되고 있지 않다.

4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BLS(1997) 

참조. 그리고 같은 성격의 수량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결과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주기적으로 보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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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회로 조사주기가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연간 2회에 걸친 대규모

의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노동통계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DB를 통한 근로자수 및 노동이동, ｢임

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통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과연 어느 정도 부적절한가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의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연간 1회 실시되고 있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별

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히 노동부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인력으로 많은 조사통계(2002년 현

재 9종)를 수행하다보면 개별 조사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사업체가격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끝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체 가격조사로

서 최종적인 조사단위가 개별 근로자인 조사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그리고 최종 조사단위가 개별 기업체

인 조사로는｢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통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들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별 근로자조사 통합: 전국임금구조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

로조건에 대한 각종 사업체 가격조사에서 조사대상은 모두 민간부문의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 조사통계에서 조사항목은 사실

상 거의 동일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체규모 즉 상용근로자수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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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여부에 따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

조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물론 민간부문 상용근로자에 대한 조사통계가 사업체규모에 따라 분

리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변경, 조사상의 애로

사항 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들에도 불구

하고 조사통계의 사업체규모별 분리 및 비상용근로자에 대한 조사 미비

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업체 가격조사 전반에 대한 몰이해 및 불신

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부문 임금근로자의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신뢰할 만

한 통계의 부재는 각종 근로조건 특히 임금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표 5-1>의 역 C∼D, 즉 정부부문 임금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노동관련 통계는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부문은 노동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문의 경우 사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매월 행정

적으로 전수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예; 공무원연금DB) 표본조사를 위

한 모집단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또한  사업체 즉 정부

기관의 동태적 변화(생성 및 소멸)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

자들의 각종 근로조건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다. 따

라서 정부부문의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사업체 조사

통계를 통하거나 또는 각종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양질의 노동통계를 생

산할 수 있다.

둘째, 주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 근로

자에 대한 조사통계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근로실

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모두 민간부문의 상용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이들 두 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규모(상용근로자 기준)만 다를 뿐

이다.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이들 조사통계를 통합하고 다음으로 민간부

문 비상용근로자에 대한 개별 근로자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모두를 하나

의 체계로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2002년에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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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통계가 시험적

으로 실시된 바 있다.45)

셋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에는 현재 별도의 조사통계가 실시되

고 있지 않는 부문부터 시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

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칭 

‘전국임금구조조사’로 통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

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별 조사에 따른 중첩적인 조사비용을 대폭 절감

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관련 사업체 조사통계는 일본의 조사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부분별로 세분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미계의 조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에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해당되는 New Earnings Survey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약 2,300만명

의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표본 근로자수는 약 23만

명(실제로 조사된 근로자수는 13만명)에 불과하며 모집단은 국세청 납

세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2. 개별 기업체조사 모집단 구축

여기에서는 현재 개별 기업체의 노동비용을 조사하고 있는 가장 대표

적인 조사통계인 ｢기업체노동비용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

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표본기업체 추출을 위한 모집단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사의 분석결과는 조사된 자료를 단순․집계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기업체 전체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6) 특히 1991년 이후에는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에 대한 모집단을 

45)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주엽․정진호 외(2002) 참조.

46) 다른 조사통계들에서는 최종적인 조사단위인 개인, 가구, 사업체 등이 모집단에

서 추출될 확률의 역수인 가중치(weight)가 집계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

고 있는데, 이 조사통계에서는 가중치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는 분석결

과가 표본의 추출방법의 변경에 따라 크게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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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단독사업체 및 사업체형태가 본사인 사업체를 

추출하여, 최종적인 조사단위인 기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각종 근로조건들이 사업체보다는 기

업체를 단위로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하면,47) 현재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이들을 결합한 기업체에 대한 모집단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체에 대한 모집단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시

적인 노력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48) 따라서 향후 기업체에 대한 

조사통계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업체 모집단

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

의 신뢰할 만한 공식적인 조사통계가 생산된다면 인적자원관리(HRM) 

및 노사관계(IR)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파악과 더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된다.

둘째, 이와 더불어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향후의 ‘전국임금구조조

사’의 사업체조사표를 이용하는 조사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조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과 더불어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통계

적 대표성을 현재보다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49) 

제4절 사업체조사체계 개편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노동관련 사업체 조사통계의 개편방향은 <표 5-3>

47) 예컨대,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도 실제로는 자료의 제

약상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에 불과하다.

48) 참고로 일본 통계국에서는 ｢사업소․기업통계조사｣를 통하여 사업체뿐만 아니

라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기업체를 최종적인 조

사단위로 하는 각종 노동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49)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도 노동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 ECI), 부가급

여조사(Employee Benefits Survey: EBS), 직종별임금조사(Occupational 

Compensation Survey: OCS) 등 임금 및 노동비용 관련 사업체 조사통계를 전

국보수조사(National Compensation Survey: NCS)로 점진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LS(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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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3> 노동관련 사업체 조사통계의 개편방향

현재
수량조사

(사업체조사)

가격조사

사업체조사 개인조사

기본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비정규근로자근로실태조사｣

‘공무원근로실태조사’

특별  및

부가조사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향후
수량조사

(사업체조사)

가격조사

사업체조사 개인조사

기본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

‘전국임금구조조사’특별  및

부가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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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맺음말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분석결과 즉 현행 노동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서 향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

악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

용 및 임금에 한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살

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에서는 현재 고용에 대한 조사통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매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① 

1998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비

록 최근에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공급 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상의 애로점

을 고려하더라도 향후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소득에 대한 부가조사를 정착시키고, 소득도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으로 세분하는 하편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가

능인구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현재 이들 조사통계의 가

중치는 지역․성별로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중치가 지역․성에 

한정하여 부여됨으로써, 특히 표본개편을 전후하여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는 계층 예컨대, 연령계층 및 학력수준별 시계열이 단절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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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규모추정이 가능한 연령계

층 및 학력수준까지 포함한 보다 세분화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지역 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 

등 통계기법의 개발을 통한 지역별 실업통계 생산도 요구된다. ③ 이들 

조사통계와 관련하여 현재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노동현안(예; 비정규직, 청년층실업 

등)뿐만 아니라 향후의 새로운 요구(예; 노동조합원 여부)에도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지출에 대한 조사

통계로 ｢도시가계조사｣는 매월 그리고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 주기

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기된

다. ① 현재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출과는 달리 소득에 대한 조사는 임금근로자가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가구에 대한 소득의 대표도는 2000년 현재 

약 3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가계조사｣ 조사대상의 제약 때

문에 전국 가구의 소득/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불

평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가구소

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조사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여전히 

농․어가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가계조사｣

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면서 소득/지출을 모두 조사하

는 ‘전국가계조사’로 점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② ｢도시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종횡단면적으로 결합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그다지 지출하

지 않고서도 양질의 노동패널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계

청은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여 연구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도시가계조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불응답(unit 

non-response)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imputation)의 공표뿐만 

아니라 표본관리방식의 변경 및 국민 일반의 조사협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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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월노동통계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① 사업체조

사인 노동부의 조사통계는 조사대상(예; 산업, 규모, 고용형태)에 상당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산업은 가사서비스업(산업대분

류 S), 국제및외국기관(T)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공

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N), 국․공립의 교육기관(N)․학교(O)․

병원(P)․도서관(Q)도 제외되어 있다. 둘째, 비록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의 확대로 조사대상 사업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조

사통계는 여전히 5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셋째, 특히 조사대상 고

용형태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인 상용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

은 조사대상의 한계 때문에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비한 노동부 조사통계

의 대표도는 2000년 현재 약 58.6%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부 

조사통계는 모든 산업, 모든 규모, 모든 고용형태를 포함하도록 점진적

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사항목이 사실상 중첩되는 조사통계(특

히 임금 및 노동비용)를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② 현재 노동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체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

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표본관리상의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외에 거의 시차 없이 관리되고 있는 

고용보험DB, 공무원연금DB, 사립학교교직원연금DB 등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거나 이탈된 표본을 대체하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부의 사업체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이외에도 사업체수량조사 및 사업체가격조사에서

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① 비록 ｢매월노동

통계조사｣는 시의성 확보 및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

한다고 하더라도,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의 다른 통계자료로의 대체가

능성을 검토하거나 이를 ｢노동력수요동향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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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은 모두 민간부문의 상용근로자

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현재 별도의 조사통계가 실시

되고 있지 않는 부문(예; 민간부문 비상용근로자, 정부부문 전체)부터 

시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가칭 ‘전국임금구조조사’로 

통합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

별 조사에 따른 중첩적인 조사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필요성이 크다.

다섯째,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조사통계 이외에 행정적으로 전수 조사

되고 있는 양질의 노동관련 통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기된다. ① 노동부의 해당 부서에서 노동정책 수립 및 

평가를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특히 노사관계/인적자원

관리 역의 전수 조사되고 있는 각종 행정통계들(예; 노동조합, 임금교

섭, 산업재해 등)도 체계적인 지침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의 생산․관

리․활용이 필요하다. ② 또한 행정적으로 전수 조사되고 있는 양질의 

노동관련 통계(예; 4대 사회보험 및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뿐

만 아니라 국세청의 Data Base 등)도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비록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양질의 노동

통계 생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노동관련 조사통계

의 통계적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예;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no input, no output). 그러나 통계적 대표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양질의 노동통계의 생산은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근거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추

가적인 편익은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노동통계에 포함되는 일부 역들 예컨대, 소비자물가,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노동쟁의행위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일부 노동통계 역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분석대상 통계

를 정부의 통계담당기관(예; 통계청 및 노동부)이 생산하고 있는 조사통

계에 한정시킴으로써, 각종 노동관련 보고․가공통계 그리고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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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하고 있는 일부의 노동통계도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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